
[별지 제18호서식] (규칙 제32조제2항·제43조제2항·제48조제2항 관련) <개정 2022. 1. 26.>

표지교부신청서

구 분 신청수량 종 류 규모(규격) 비 고

현 수 막

선 거 벽 보 등 

부 착 용

자 동 차

선 박

공 개 장 소 연 설

ㆍ 대 담 용

자 동 차

확성

장치

자동차 

부착용

 n정격출력 :             

 n음압수준 :               

휴대용  n정격출력 :             

녹 음 기

녹 화 기

붙임: 시험성적서등   부.

     년    월    일 실시하는 ○○선거에서 (현수막)ㆍ(선거벽보 등 부착 자동차ㆍ선박)ㆍ(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

ㆍ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) 표지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○ ○ 당 

대 표 자 ○ ○ ○ 
    신청인

후 보 자 ○ ○ ○ 

선 거 사 무 장 ○ ○ ○ 

○○선거연락소장 ○ ○ ○ 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 귀중

 주: 1. "현수막", "선거벽보 등 부착용 자동차ㆍ선박" 및 "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녹음기"의 종류 및 규모(규격)

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2. "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"의 종류는 버스, 소형버스, 트럭, 승용차 등으로 구분하고, 규모는 승차인원, 

톤수 등을 기재합니다.

3.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스피커의 음압수준(자동차 부착용에 한함) 및 정격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

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등(사본포함)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4. “확성장치”의 규격은 “자동차 부착용”의 경우 스피커의 정격출력 및 음압수준을, “휴대용”의 경우 스피커의 

정격출력을 기재하고, 각각의 비고란에는 시험성적서등에 기재된 스피커의 모델명을 기재합니다.

5. "녹화기"의 종류는 점보트론, 멀티비전 등으로 구분하고 전체화면의 크기(규격)를 ‘㎡’로 표시합니다.

6. 비고란에는 "공개장소 연설ㆍ대담용 자동차" 및 "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부착한 자동차"에 있어 

그 자동차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

